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463

○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 외 23명

○ 발 의 일 : 2021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2.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3. 제안이유

○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임.

○ 실제로 공공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원, 강북 332억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음.

○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2020년

수입규모는 강남 6,512억원 강북 298억원으로 21.8배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공동과세분을 적용하더라도 강남 3,870억원, 강북 763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

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5. 이송처

가. 국회, 행정안전부



6. 검토 의견

○ 본 건의안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임.

○ 국회에는 같은 취지로 이해식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 개정법률안 발의경과 >

의안 발의자 발의일자 회부일 상정일 소관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3인

2020.12.31.  2020.12.22. 2021.5.12. 행정안전위원회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

의 공동과세) ① (생 략)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

의 공동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

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

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② --------------------------

-----------------------------

-----------------------------

-----------------------------

---------------------100분의

60과 100분의 40--------. -----

-----------------------------

-----------------------------



○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세(區稅)로서 특별시·광역시

내의 자치구세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산세 세입격차(최대 15배1))로 인한 재정불균형

상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구 「지방세법」 개정(2007.7.20.)을 통하여

2008년부터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과세하여 이를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이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제정, 2011.1.1.)으로 이관 규정

1)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김남철,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31호, 2011. 9.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

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생략)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이하 생략)



<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경과 >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안(정부입법안, 1995.11.2) 무산

▪김근태의원(1996.12.6.), 이상수의원(2001.11.28.) 세목교환안을 발의하였으나 폐기

▪재산세 공동과세안 발의(김충환의원 2005.12.5.) → “공동과세” 결정(2007.7.)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총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는 3조 7백억원으로, 서울시는 이 중 절반

인 1조 5,35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징수한 후 이를 다시 각 구에

614억원씩 교부하였음.

< 서울시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균등)_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교부액 1,577,165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 연도별 추가 세입 정산으로 실제 회계연도별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과 차이 있음.

- 재산세가 전액 구세라면 강남구 재산세 세입은 6,512억원, 강북구는

298억원으로 세입격차가 21.9배에 달하고 있으며,

-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세입액은 강남구 3,870억원, 강북

구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

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

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

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

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구는 763억원으로 조정되어 세입격차가 5.1배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붙임 2).

○ 2020회계연도 재산세 세입을 기준으로, 본 건의안을 적용하여 특별

시분 재산세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상태의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 특별시분 재산세 규모는 현행(1조 5,350억원) 대비 20.0%(3,070억원)

증가한 1조 8,420억원 수준으로

- 이를 각 자치구에 736억 8천만원씩 균등 교부할 경우, 재산세 공동

과세로 인한 최종 재산세 세입액은 강남구 3,342억원(△528억원),

강북구는 856억원(증 93억원)으로 조정되어 세입격차가 현행 5.1배에서

3.9배(△1.2)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붙임 3).

○ 따라서 현행 공동재산세 제도에 따른 자치구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최고 5배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재산세

세입의 절대적 규모 격차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바,

< 재산세수입 관련 자치구 간 재정격차 추이 > ( 단위 : 억원)

< 특별시분 재산세 제도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8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17.7배(강남4,792억, 강북

271억)에서 4.7배(강남2,869억, 강북610억)로 완화

2019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20.1배(강남5,712억, 강북

284억)에서 5.0배(강남3,400억, 강북686억)로 완화

2020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21.9배(강남6,512억, 강북

298억)에서 5.1배(강남3,870억, 강북763억)로 완화

비고 강남구 강북구 차액 배수

2018년도 2,869 610 2,259 4.7배

2019년도 3,400 689 2,711 5.0배

2020년도 3,870 673 3,197 5.1배



- 이로 인한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당초

재산세 총액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

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될

경우 자치구 간 세수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자치구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일방적인 상향 조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침해 소지와,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반대 등 자치구 간 갈등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특별시분 제산세를 포함한 자치구 전출금의 조정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붙임 4)의 산정‧배분을 수반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효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재무국 검토의견 (세제과-7631, 2021.6.3.)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

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 예상

·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본 건의안에 대한 시의원(김평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남구 제2

선거구)의 반대 의견(붙임1)이 접수되어 있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붙임 1  김평남 시의원 의견 접수 내용







붙임 2  ’20년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효과(강북구 기준)

                                                                                (단위 : 억원 / 배)  

구 분
2020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전 공동과세 시행 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A)

시행 후
재산세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B)

당 초 조정 후

계 30,700 15,350  15,350 30,700 15,350 15,350 0 - -

종로구 1,038 519 519 1,133 519 614 95 3.5 1.5

중 구 1,572 786 786 1,400 786 614 △172 5.3 1.8

용산구 1,448 724 724 1,338 724 614 △110 4.9 1.8

성동구 910 455 455 1,069 455 614 159 3.1 1.4

광진구 658 329 329 943 329 614 285 2.2 1.2

동대문 580 290 290 904 290 614 324 1.9 1.2

중랑구 382 191 191 805 191 614 423 1.3 1.1

성북구 614 307 307 921 307 614 307 2.1 1.2

강북구 298 149 149 763 149 614 465 1.0 1.0

도봉구 304 152 152 766 152 614 462 1.0 1.0

노원구 546 273 273 887 273 614 341 1.8 1.2

은평구 568 284 284 898 284 614 330 1.9 1.2

서대문 552 276 276 890 276 614 338 1.9 1.2

마포구 1,250 625 625 1,239 625 614 △11 4.2 1.6

양천구 930 465 465 1,079 465 614 149 3.1 1.4

강서구 1,026 513 513 1,127 513 614 101 3.4 1.5

구로구 604 302 302 916 302 614 312 2.0 1.2

금천구 414 207 207 821 207 614 407 1.4 1.1

영등포 1,374 687 687 1,301 687 614 △73 4.6 1.7

동작구 726 363 363 977 363 614 251 2.4 1.3

관악구 578 289 289 903 289 614 325 1.9 1.2

서초구 3,726 1,863 1,863 2,477 1,863 614 △1,249 12.5 3.2

강남구 6,512 3,256 3,256 3,870 3,256 614 △2,642 21.9 5.1

송파구 3,048 1,524 1,524 2,138 1,524 614 △910 10.2 2.8

강동구 1,042 521 521 1,135 521 614 93 3.5 1.5



붙임 3  ’20년도 재산세 공동과세(50%→60%) 시행효과 분석(강북구 기준)

                                                                             (단위 : 억원 / 배)  

구 분
2020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전 공동과세 시행 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40%)

특별시분
재산세
(60%)
(A)

시행 후
재산세

자치구분
재산세
(40%)

특별시분
재산세
(60%)

(B)

당 초 조정 후

계 30,700 12,280  18,420 30,700 12,280 18,420 0 - -

종로구 1,038 415.2 622.8 1,152 415.2 736.8 114 3.5 1.3

중 구 1,572 628.8 943.2 1,366 628.8 736.8 △206 5.3 1.6

용산구 1,448 579.2 868.8 1,316 579.2 736.8 △132 4.9 1.5

성동구 910 364 546 1,101 364 736.8 191 3.1 1.3

광진구 658 263.2 394.8 1,000 263.2 736.8 342 2.2 1.2

동대문 580 232 348 969 232 736.8 389 1.9 1.1

중랑구 382 152.8 229.2 890 152.8 736.8 508 1.3 1.0

성북구 614 245.6 368.4 982 245.6 736.8 368 2.1 1.1

강북구 298 119.2 178.8 856 119.2 736.8 558 1.0 1.0

도봉구 304 121.6 182.4 858 121.6 736.8 554 1.0 1.0

노원구 546 218.4 327.6 955 218.4 736.8 409 1.8 1.1

은평구 568 227.2 340.8 964 227.2 736.8 396 1.9 1.1

서대문 552 220.8 331.2 958 220.8 736.8 306 1.9 1.1

마포구 1,250 500 750 1,237 500 736.8 △13 4.2 1.4

양천구 930 372 558 1,109 372 736.8 179 3.1 1.3

강서구 1,026 410.4 615.6 1,147 410.4 736.8 121 3.4 1.3

구로구 604 241.6 362.4 978 241.6 736.8 374 2.0 1.1

금천구 414 165.6 248.4 902 165.6 736.8 488 1.4 1.1

영등포 1,374 549.6 824.4 1,286 549.6 736.8 △88 4.6 1.5

동작구 726 290.4 435.6 1,027 290.4 736.8 301 2.4 1.2

관악구 578 231.2 346.8 968 231.2 736.8 390 1.9 1.1

서초구 3,726 1,490.4 2,235.6 2,227 1,490.4 736.8 △1,499 12.5 2.6

강남구 6,512 2,604.8 3,907.2 3,342 2,604.8 736.8 △3,170 21.9 3.9

송파구 3,048 1,219.2 1,828.8 1,956 1,219.2 736.8 △1,092 10.2 2.3

강동구 1,042 416.8 625.2 1,154 416.8 736.8 112 3.5 1.3



붙임 4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

(단위 : 억원 / 배)
구 분 기준재정수입액

(A)
기준재정수요액

(B)
배분전
충족도

일반교부금
배 분 액

배분후
충족도

합 계 6,795,671 9,263,638 73.4% 2,950,646 105.2%

종 로 구 232,956 280,934 82.9% 48,265 100.1%

중 구 265,476 275,247 96.5% 10,145 100.1%

용 산 구 251,306 310,842 80.8% 60,442 100.3%

성 동 구 197,269 294,562 67.0% 97,638 100.1%

광 진 구 221,211 340,591 64.9% 119,818 100.1%

동 대 문 구 205,163 357,814 57.3% 152,965 100.1%

중 랑 구 223,904 389,828 57.4% 166,348 100.1%

성 북 구 201,969 392,183 51.5% 190,572 100.1%

강 북 구 222,974 391,435 57.0% 168,914 100.1%

도 봉 구 192,398 357,667 53.8% 165,662 100.1%

노 원 구 221,082 444,995 49.7% 224,463 100.1%

은 평 구 257,065 440,543 58.4% 183,950 100.1%

서 대 문 구 220,202 348,552 63.2% 128,748 100.1%

마 포 구 253,156 342,908 73.8% 90,035 100.1%

양 천 구 206,115 339,911 60.6% 134,227 100.1%

강 서 구 296,839 461,469 64.3% 165,029 100.1%

구 로 구 229,532 386,613 59.4% 157,563 100.1%

금 천 구 199,561 314,875 63.4% 115,735 100.1%

영 등 포 구 293,890 371,263 79.2% 77,720 100.1%

동 작 구 218,663 345,347 63.3% 127,205 100.2%

관 악 구 222,945 403,515 55.3% 180,994 100.1%

서 초 구 377,947 381,270 99.1% 3,666 100.1%

강 남 구 924,738 452,668 204.3%　　 - 204.3%　　

송 파 구 412,075 454,841 90.6% 43,292 100.1%

강 동 구 247,235 383,763 64.4% 137,254 100.2%


